
KCNA Detailed Report on Truth about Crimes Committed 

by American Journalists 

Pyongyang,  June  16  (KCNA)  --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on 
Tuesday  released  a  detailed  report  laying  bare  the  facts  about  the  crimes 
committed by the American journalists who were arrested for having illegally 
trespassed into the border of the DPRK and committed hostile acts against it for 
which they were tried. 

According to it, at dawn of March 17 unidentified two men and two women 
covertly crossed the River Tuman to intrude into its bank of the DPRK side in 
Kangan-ri, Onsong County, North Hamgyong Province. The two women were 
arrested on the spot. 

The  arrestees  were  confirmed  to  be  Chinese-American  Laura  Ling,  32, 
correspondent of the Current TV, and south Korean-American Seung-Un Lee, 
36, editor of the Current TV. 

The  investigation  proved  that  the  intruders  crossed  the  border  and 
committed the crime for the purpose of making animation files to be used for an 
anti-DPRK smear campaign over its human rights issue.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proved that they had a confab on producing 
and  broadcasting  a  documentary  slandering  the  DPRK  with  Mitch  Koss, 
executive  producer  of  programming  of  the  Current  TV,  David  Neuman, 
president of programming, and David Harleston, head of the Legal Department 
of Current TV, and other men in Los Angeles, U.S. in January. 

A trial of the accused was held at the Pyongyang City Court from June 4 to 
8. 

At  the  trial  the  accused  admitted  that  what  they  did  were  criminal  acts 
committed, prompted by the political motive to isolate and stifle the socialist 
system of the DPRK by faking up moving images aimed at falsifying its human 
rights performance and hurling slanders and calumnies at it. 

In the name of the DPRK the Central Court determined ten years of hard 
labor according to Provision 69 of the Criminal Code and four years of hard 
labor according to Provision 233 of the Criminal Code for the accused Laura 
Ling and Seung-Un Lee and sentenced them to 12 years of hard labor according 



to Provision 44 of the Criminal Code. 

The prison term is counted from March 22, 2009, when the accused were 
detained and it was pronounced that the judgment is unappealable. 

The criminals admitted and accepted the judgment. 

We are following with a high degree of vigilance the attitude of the U.S. 
which spawned the criminal act against the DPRK. 



미국인기자가 범죄행위를 인정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조선통신＝도꾜)조선중앙통신사는 16 일 《미국인범죄자들의 반공화국 적대행
위에 대한 응당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상보를 발표 하였다. 

최근 미국기자 2 명이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하면서 우리 나라 국경을 불법침
범하였다가 체포되여 재판을 받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 158 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
사소송법 제 271 조에 따라 국가기밀류출을 고려하여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위임에 따라 조선반도에 전례없이 미국과의 대결국면이 조성
된 시기에 미국인들이 감행한 범죄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상보를 발표한다. 

지난 3 월 17 일 새벽 정체불명의 남자 2 명과 녀자 2 명이 몰래 두만강을 건너 함경
북도 온성군 강안리의 우리측 대안에 침범하여 수상한 행동을 하였다. 

우리 국경경비대원들이 단속하려고 하자 남자 2 명은 도주하고 녀자 2 명이 현장
체포되였다. 

체포된자들의 신분을 확인한데 의하면 한명은 로라 링이라는 32 살난 중국계 미국
공민으로서 미국 《카런트 TV》방송회사 특파기자이고 다른 한명은 리승은이라는 
36 살난 남조선계 미국공민으로서 같은 방송회사 편집원이다. 

조사결과 침입자들은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에 리용할 동영상물을 만들 목적으로 
국경을 침범하고 범죄행위를 감행했다는것이 밝혀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는 3 월 22 일 로라 링과 리승은에 대한 체포
령장을 발급하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형법 제 69 조와 제 233 조에 따르는 형사책임
을 추궁한 다음 이들을 구속처분하였다. 

예심과정에 로라 링과 리승은은 지난 1 월 미국 로스안젤스시에서 《카런트 TV》
방송회사 프로그람제작부 감독 미취 코스, 프로그람제작부 책임자 데이비드 뉴먼, 회
사법률책임자 데이비드 할리스톤 등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헐뜯는 기록영화



를 제작, 방영할데 대하여 모의하였다는것이 밝혀졌다. 

이자들은 취재대상으로 남조선에서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에 광분하고있는 정치
사환군인 《두리하나선교회》 목사 천기원이라는 자와 그가 소개해주는 월남도주자
들을 정했다. 

3 월 6 일 그들은 회사로부터 9,950US$를 받아가지고 중국입국사증 신청서에는 
려행목적을 일반관광으로, 직업을 미국 《카런트 홀딩》 콤퓨터 전문가로 거짓신고
하고 3 월 9 일 미국을 출발하였다. 

로라 링과 리승은, 미취 코스는 남조선에 들려 3 월 11 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를 돌아보았으며 월남도주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로부터 우리 체제와 인민을 헐뜯는 
망발을 유도하였다. 

3 월 13 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도착해서는 천기원이 소개한 안내자를 따라 비법
월경자들을 찾아다니며 범죄자들이 주어섬기는 갖가지 악담들을 수집하였다. 

피심자들의 상기진술내용들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비방
중상하기 위한 극히 불순한 정치적동기에서 출발한 적대행위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 69 조(조선민족적대죄)에 해당되는 행위
이다. 

3 월 17 일 6 시 미취 코스와 로라 링, 리승은은 천기원이 소개하여준 김성철의 안
내에 따라 중국 도문시 월정진으로부터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우리 측 대안에 올라
선 후 록화촬영기로 주변을 촬영하면서 《우리는 방금 허가없이 북조선경내에 들어
왔습니다.》라는 해설을 록음하고 침입기념으로 땅바닥에서 돌맹이를 하나 주어넣
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 233 조(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하는 엄
중한 국경침해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는 피심자들의 진술과 증거물들인 록화촬영
기 1 조, 록화테프 6 개, 수자식사진기 1 대, 돌 1 개, 사진 17매, 동화상자료 2 건 등에 
의하여 범죄행위 전모가 확정된데 따라 5 월 11 일 피심자들을 중앙재판소에 기소하



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6 월 1 일 사건을 조사한데 기초하여 기소
사실이 근거가 있으며 법조도 옳게 적용되였다고 인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92 조 1항과 제 295 조에 의하여 형법 제 69 조와 제 233 조로 기소된 
피소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6 월 4일부터 8 일까지 평양시재판소 법정에서 피소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였다. 

피소자들의 청원과 요구에 따라 그들이 선정한 통역원이 통역을 보장하였으며 재
판심리과정에 로라 링에 대한 변호사의 변론이 보장되였다. 리승은은 변호사선정권
리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변론이 제공되지 않았다. 

재판에서 피소자들은 자기들이 감행한 행위가 우리 공화국의 인권실상을 사실과 
맞지 않게 깎아내리고 비방중상하는 동영상자료를 조작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고립압살하려는 정치적동기로부터 감행된 범죄행위라는것을 인정하였다.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피소자 로라 링과 리승은을 
형법 제 69 조에 의하여 로동교화형 10년,  형법 제 233 조에 의하여 로동교화형 4년
을 량정하고 형법 제 44조에 의하여 로동교화형 12년을 언도하였다. 

형기는 피소자를 구속한 2009년 3 월 22 일부터 계산하며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다는것이 선고되였다. 

범죄자들은 판결을 인정하고 접수하였다. 

우리는 미국이 반공화국범죄행위를 산생시킨데 대하여 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주체 98(2009)년 6 월 16 일


